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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상 직업군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안내

□ 개 요

  ◦ 직업군인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·부상 및 사망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

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건강보험급여 제한시 소요 비용을
보상해 주는 제도임.

□ 심의 및 지급 기준
◦심의기관 : 공무상해당여부는국방부 「군인재해보상심의회」의심의후결정
◦ 신청대상 및 지급범위

신청대상 지급범위 비 고

공무상 질병
또는 부상으로
민간의료기관에서
요양하는
직업군인

•군병원에서
진료 가능한 경우

건강보험공단
부담금

※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
본인에게 지급되는
금액이 아님

( 단, 건강보험공단에
공단부담 환수금을
납부한 경우는 지급 )

* 군병원 진료능력
초과 및 응급상황
해당 여부 판단
: 군병원에서
심의 후 결정

(민간병원진료심의회)

•군병원의 진료
능력 초과 또는
응급 상황에
해당할 경우

본인부담금 +
건강보험공단
부담금

 => 군병원의「민간병원진료심의회」심의 결과 “군병원 치료 가능”으로 판단 될 경우 본인에게        
     지급되는 공무상요양비(진료비)는 없음
*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수도병원을 기준으로 함.

□ 신청가능 시기 : 공무상요양비 신청시효(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) 소멸 전

□ 요양기간 :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2년 이내 가능,

               필요시 1년 이하 단위로 연장 가능

□ 신청장소 및 문의 : 군병원 원무과 (군병원 연락처 : 붙임 참조)

□ 공무상요양비 신청 및 승인 절차

<신청인> <군병원> <신청인> <소속부대> <군병원>

신청서,진료기록,
진단서 등 구비

① 공무상요양

승인 신청 è

② 민간병원진료심의
(군병원 진료능력 
초과 및 응급성 
여부 심의)

è
③ 청구서(신청서)에 
구비서류 첨부하여 
소속부대장에게 제출

è

④ 질병∙부상 
경위조사서 및 
경위서 발급 /

신청서 확인(직인)

è
⑤ 공무상요양신청서 

접수,확인

※ ③,④소속부대의 
신청서 직인 및  
경위조사서(경위서) 
발급 후 ②,⑤ 동시 
진행 가능 

ê
<건강보험공단> <의무사> <국방부> <의무사>

⑨ 공단부담 
환수금 환급 및
 환수통보 철회

/ 본인부담급 지급

ç
⑧ 공무상요양비

지급여부 결정, 통보
 및 요양비 지급

ç

⑦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
 거쳐‘공무상 해당’ 
또는 ‘비해당’여부 

결정

ç
⑥ 서류구비/누락여부 

확인 후 국방부 
(재해보상과) 심의 의뢰

* ②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심의 결과(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)에 따라 지급 범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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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무상요양 신청 구비서류

구비서류 공무상요양 비 고질병 사고
청구서 관련 서류

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 (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16호) ○ ○ 원본, 부대장 확인
부상·질병 경위조사서 (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6호) ○ ○ 원본(소속부대 발행)
상병경위서 ○ ○ 원본(소속부대 발행)
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 ○ ○ 사본(군병원 발행)

경위서 입증서류(재해 발생원인에 따라 가감)
헌병 조사결과 × ○ 사본
검찰 사건기록 × ○ 사본
당직, 출장, 파견 등 인사명령 × ○ 사본
시간외근무내역 (출퇴근 내역) ○ × 사본
사고관련 부대 입증자료 × ○ 사본

신체상태 확인서류(증빙 목적에 따라 가감)
건강검진결과내역(최근 3년간) ○ × 사본
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(최근 10년간) ○ ○ 사본

 (건강보험공단 발행)
주요 의무기록(군병원 포함) ○ ○ 사본
진단서 ○ ○ 원본(요양기관 발행)

구상권 관련 서류
합의서 × ○ 사본

(제3자의 가해로 인한 사고)미합의확인서 × ○
보험가입 증명서 × ○ 사본

□ 신청 구비서류 작성시 유의사항

◦ 신청서 기재사항 및 부대장 확인·직인 누락 확인(신청서, 경위조사서, 상병경위서)

◦ 경위조사서 작성 시 제3자에 의한 사고사인 경우, 가해자 인적사항 및 보험 가
입(책임·종합보험), 손해배상내용(합의내용)등을 상세히 기록

◦ 상병경위서는 질병, 부상,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와 관련성을 상세히 작성

◦ 헌병조사보고서는 사고, 질병으로 인한 급사 또는 원인불명 사망 시 반드시 제
출하여야 하며 부검결과를 첨부

◦ 공무수행(교육훈련, 단합대회, 출·퇴근, 휴가, 외출, 외박, 출장 등)중이었음을
증명할 수 있는 자료, 과로로 인해 촉발 및 악화되었을 경우 과로내역(교육
훈련, 각종작업, 시간외 근무 등)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

* 공무수행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‘지휘관확인서 및 
목격자진술서’는 주된 증명서류가 아닌 참고서류임

◦ 의무기록은 청구인이 의료기관(군병원 포함)에서 발급 받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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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군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·형사상을 막론하고
가·피해자 간에 손해와 관련하여 합의를 조건으로 주고받은 치료비 등 일체
의 손해배상금이 명시되어 있는 합의서 사본 제출.

단, 미합의 된 경우에는 “미합의확인서”를 첨부 ( 붙임 양식 예시 참조)

◦ 원본의 경우는 문서의 작성일자, 작성자, 관인을 반드시 갖추고 사본일 경우

는 원본과 대조하여 “원본대조필”을 날인

 □ 주요 의무기록 제출 관련

     

의무기록 종류 내 용
진단서 - 공무상요양비 청구시 필수(요양기관 발행)
소견서 -  불필요 (필요시 첨부)

입퇴원기록지(요약지) - 질병, 부상으로 입퇴원 진료시 제출(군병원, 민간병원)
응급실기록지 - 부상으로 진료시(군병원, 민간병원) 

초진기록지 - 부상, 급성기 질환(감염성 질환 등)으로 진료 시 제출
 (의무대, 군병원, 민간병원 전체)

입원기록지 / 경과기록지 - 입원기록지(입원 초일 기록지)제출
- 경과기록지 전체내용 불필요 (필요시 제출)

수술기록지 - 해당 부위 수술 시
수술전처치, 마취기록지 - 불필요

영상기록 및 판독지
(X-ray, CT, MRI 등)

- 부상 부위에 대한 영상의학 촬영기록(수술 전·후)의 
출력물 및 판독지(군병원, 민간병원)

병리검사결과 기록지 - 불필요(관련 질환일 경우 필요시 제출)
각종 검사기록지 - 해당부위 검사결과 : 필요시 제출

의사지시서/의사처방지 - 불필요
간호기록지 - 불필요

진료비 영수증 - 불필요
 * 제출된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은 의료정보체계(DEMIS)에 스캔하여 보관
 * 부상의 경우, 발생경위의 증빙이 중요하므로 사고발생 초기의 의무대 및 군병원 진료   

  기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
 * 간호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는 군인재해보상심의(공무상요양비)완료 후    

  요양비 지급 심의 시 사령부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, 군병원 접수시 불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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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속부대 유의사항

◦ 청구 사유 발생 시 대상군인 및 유족·보호자에게 관련내용 안내

* 각군본부의 전공상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별도 심의하여 지급하고, 반드시 개인의 청구
에 의하여 진행됨을 안내 요망

◦ 부대·각군 혹은 군병원의 판단으로 급여의 청구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

◦ 급여 청구 시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함으

로써, 자료 미비로 인한 심의 지연 및 불이익 발생 방지

◦ 전역 후 청구 시 최종 근무하였던 부대에서 청구업무 수행

□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

◦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은 최초 공무상요양 신청 병원이 아니더라도

전군병원에서 가능

◦ 이전 승인내역이 ‘군병원치료가능’에 해당되어 ‘공단부담금 적용대상자’인 경우

군병원으로 신청 또는 의무사령부로 직접 신청 가능

* 단, 동의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사령부로 신청 가능

구비서류
최초 신청(승인) 결과

비 고‘군병원치료불가’ 
또는 ‘응급성 해당‘

군병원 
치료가능

기간연장 신청 관련 서류
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 ○ ○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

별지 제17호 서식
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 ○ × 사본(군병원 발행)

* 반드시 재심의 필요
진단서 ○ ○ 원본(요양기관 발행)
주요 의무기록 ○ ○ 사본

동의서 × ○
최초 ‘민간병원진료심의’ 
결과에 동의한 경우
* 동의서 미제출의 경우       
군병원에 기간연장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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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붙 임 (군병원 원무과 주소 및 연락처)

병 원 주 소 전화번호
( 일반 / 군 ) 

국군고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15 사서함 111-8호 ☎ 031-963-6657 / 981-1931

국군양주병원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사서함 94-12호 ☎ 031-857-0963 / 814-6152

국군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64 사서함 1호 ☎ 031-531-0803 / 985-1261

국군춘천병원 강원도 춘천시 방고개길 57번 ☎ 033-249-1721 / 982-1721

국군홍천병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아홉사리로 53 사서함 81-20호 ☎ 033-460-3021 / 983-1721

국군강릉병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-34 사서함 5호 ☎ 033-662-7802 / 988-1721

국군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177 ☎ 031-331-1931 / 973-1931

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지 사서함 99호 ☎ 031-725-6074 / 902-6074

국군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(자운동) ☎ 042-878-4253 / 975-4253

국군함평병원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신해로 1027 ☎ 061-390-5908 / 976-5908

국군대구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-41 ☎ 053-750-1734 / 972-1734

서울지구병원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0길 13번 ☎ 02-397-3911 / 903-3911

해군해양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63번길 35 ☎ 055-907-5731/ 969-5731

항공우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관기길 6 ☎ 043-290-5641 / 921-5641

해군포항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 ☎ 054-290-2491 / 914-2491

국군의무사령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지 사서함 100호 
☎ 031-725-5935(5938) / 

902-5935(5938)


